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2.30

지난 2021년 11월 29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1.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의 창고 공동이용 허용(별표1 제2호

다목1) 단서)

현행법상으로는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같은 업종 또는 다른 업종의 영업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창고를 각각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 투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위생용품제

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

품에 관한 법률상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약사법상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업, 화장품법상 화장품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2. 위생용품 수입신고 관련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개정(별표 7. II. 개별기준 2. 제

3호 나목1)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외제조업소 명칭, 소재지, 제품명, 용도와 같이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 신

고하더라도 항목에 관계없이 모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영업정지 10일로 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관련구성원



이혜정
변호사

02-316-1719
hjelee@shinkim.com

최정은
변호사

02-316-1672
jechoi@shinkim.com

장철준 (Anthony Chang)
외국변호사

02-316-4258
achang@shinkim.com

마이클장 (Michael Chang)
외국변호사

02-316-4653
mchang@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2.30
	관련구성원



